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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제안이유

○ 국가보훈처는 생계가 곤란한 독립유공자 후손 중 기준중위소득 70%

이하 및 기초연금수급자에 생활지원수당을 지급하고 있음.

(22. 8월 현재 국가보훈처 독립유공생활지원수당을 받는 서울시

거주자 3,773명)

○ 반면, 서울시는 기준중위소득 70% 이하의 가구에만 독립유공생활지

원 수당 20만원을 지급하고 있어, 국가보훈처에서 지원금을 받고 있

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지원에서는 제외되는 경우가 발생되고 있음

.

○ 서울시의 독립유공생활지원수당 지급대상을 기초연금수급자까지 확

대 하여 생활이 어려운 독립유공자 후손을 더욱 촘촘하게 지원할 수

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

가. 서울시 독립유공생활지원수당 지원대상을 현행 “「국민기초생활보

장법」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기준 중위소득 70% 이하인 사람”을 “

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기준 중위소득 70%

이하인 사람 및 「기초연금법」에 따른 기초연금수급자” 로 함

(안 제3조제1항제5호나목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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